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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상회 : 제 41 호 2026.02.19

수    신 : 회원업체장

참    조 : 총무(회계)담당부서장

제    목 : 2026년도 상반기 상공회비 납부 안내

            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    2. 상공회의소법(법률21065호)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

의거, 2026년도 상반기 상공회비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    음 -
          
              가. 사업 기간  : 2026년 1월 ~ 2026년 6월

              나. 회비 산출근거

                1) 당연회원 : 전년도 상반기 매출액 × 2.9/10,000

                   (* 당연회원 : 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반기 매출액 25억 원 이상 업체)

                2) 임의회원 : 반기 250,000원

              다. 납부 기한 : 고지서 내 별도 표기

              라. 납부 방법 : 통장 입금 혹은 지로 납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납부계좌 : 농협 187-01-280930 (용인상공회의소)

              마. 납부기한 내 납부시 부과액에서 10% 공제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※ 상공회의소 회비 손비 및 필요경비 100% 인정 (세금감면 혜택)

                        *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1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

       
            3. 납부하여 주시는 상공회비는 관내 기업환경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

과 상공인을 위한 의견 대변 및 권익보호에 전액 사용되고 있으며, 용인상공회의소 

홈페이지(yongincci.korcham.net)를 통해 본 회의소 기업지원사업을 확인하실 수 

있습니다. (상단 QR참조)

            4. 문  의 :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 (T.031-8020-9563/9574)

붙 임 : 상공회비 지로고지서 1매(별도 발송).  끝.


